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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결사항

당헌 개정 추인(안)

      제6차 전당대회(2025. 8. 22.)

Ⅰ. 의결주문 

 ◦ 국민의힘 제16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에 대해 아래와 

같이 추인함.

Ⅱ. 추인(안)

 ◦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

 

구분 조항 주요내용

제16차
전국

위원회
(25.05.31)

제8조
(당과 대통령의 

관계) ∘ 대통령의 당무 관여 금지, 계파불용 명문화

(신설)제8조의 3

 ※ 별첨 : 신·구조문 대비표 

Ⅲ. 관련근거

 ◦ 당헌 제13조 및 제91조

    

 [당헌 제13조(기능) 
 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   2. 당헌의 채택 및 개정
 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

수 있다. 

 [당헌 제91조(의결절차)] 
  ① 당헌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.
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

로 의결한다.
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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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첨

신·구조문 대비표

 □ 당헌

현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 8 조 (당과 대통령의 관계) ① 대통령에 
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‧정책을 충실히 국
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
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
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.
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
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.

<신설>

제 8 조 (당과 대통령의 관계) ① 대통령에 
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‧정책을 충실히 국
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
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
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.
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
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.
③ 당내 선거 및 공천, 인사 등 주요당무에 
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.

<신설> 제 8 조의 3(계파불용) 대통령을 포함하여 
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
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
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
지 아니한다.


